
사천시 공 재산 리  개  안

  

안
2007- 84

연월  : 2007. 11. 27.

     : 사 천 시 

 1. 안  

   「공 재산  리 」시행  개 (‘06. 12. 30)  2007 도 공

재   산 리  변경(’07. 3. 9)에  개  사항  하여 동 

  내용과 체계  행  안에 라 상 에 맞도  

 개  하여 비코  함.

 2. 주 내용

  가. 지  지하, 지상공간  사용에 한 평가 항 삭 (안 28 )

     - 공 재산  리  시행  31  6항에  미 규 (‘06. 

12.30   개 )

  나. 38  본  “  27 8항  규 에 하여”  “  42  

규 에 하여”  시행  개 에  근거  변경(안 38 )

  다. 39 1항 1  삭 하고 동항 4  “건 닥  2 가 

1    규  지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  내  

지포함”  “다만 단독주택  경우 200㎡  한도  한다” , “ 할매

각할 수 다” “ 할매각할 수 , 매각시 여지가 「건 」

49 1항  규 에 한  할  에 미달하는 경

 매수  연  지 가 없는 경우 여지 지 매각할 

수 다”  한다(안 39 1항 1   동항 4 )

  라. 수림  에 한 항 삭 (안 43 )

      -공 재산  리  시행  47  삭 (‘06. 12. 30개 )

  마. 재산 신고에 한 보상  지  본  “1,000만원”  “3,000만

원”  동 1  본  “200만원”  “600만원”  하 , 동  2  

본    “100만원”  “ 300만원”  한다(안 63 )



 3. 주  과  : 없

 4. 참 고 사 항

  가. 계  

     - 「건 」 49 1항

     - 「공 재산  리 」 시행   31  6항

  나. 산  : 해당없

  다. 합     : 감사담당 실

  라. 안(행 )

  마.   타

   1) 신  비  :  

   2) 고 결과 : 수 견 없

    가) 고 간 : 2007. 10. 18 ～ 11. 8 (20 간)

    나) 고  : 간신   시청 지 게시 공고

   3) 규 심사 : 해당 없



사천시     

사천시 공 재산 리  개  안

사천시 공 재산 리   다 과 같  개 한다.

28  삭 한다.

38  “  27 8항  규 에 하여”  “  42  규 에 하

여”  한다.

39 1  삭 하고, 동항 4  “(건 닥  2 가 1  

규 지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  내  지 포함)”

 “(다만, 단독주택  경우 200㎡  한도  한다)”  하 , “ 할매각할 

수 다.”  “ 할매각 할 수 , 매각시 여지가 건  49

1항  규 에 한  할 에 미달하는 경우  매수   

연  지 가 없는 경우 여지 지 매각할 수 다.”  하고, 

같  항 5  “지 단체가 한 지   1  규 에 

해당하는”  “지 단체가 하는 지   지역에 는 

1,000 곱미  하, 동지역에 는 500 곱미  하  규 에 해당하

는”  한다.

43  삭 한다.

63 1항  “  보상  1,000만원  과할 수 없다”  “  보상  

3,000만원  과할 수 없다”  하고, 같   같  항 1  “필지별  

200만원  한도  하여”  “필지별  600만원  한도  하여”  하 , 같

  같  항 2  “필지별  100만원  한도  하여”  “필지별  

300만원  한도  하여”  한다.

   

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신  비

        행 개      안

 28 ( 지  지하지상공간  

사용에 한 평가) 공 재산  

지  공 과 지하 만  사용하

는 경우  료 산  공 사업

 한 지등 취득 보상에

한  시행규  31  용하

여 산 한다.

 < 삭   >

 31 ( 료 또는 사용료  감 ) 

진  13 8항   

35  규 에 하여 업

에 공 재산   또는 사용·수 허

가 하는 경우에 료 또는 사용료 

( 하  에  " 료등" 라 한다)

 감  다  각  같다.

1.~3. (생  략)

 31 ( 료 또는 사용료  감 ) ①

진  13 8항   

35  규 에 하여 

업에 공 재산   또는 사용·수

허가 하는 경우에 료 또는 사용료 

( 하  에  " 료등" 라 한다)

 감  다  각  같다.

1.~3. ( 행과 같 )

 38  ( 원가 매각)  27

8항  규 에 하여 원가  

재산  매각할 수 는 상  다  

각  같 ,  경우 원가는 

지 매 비(각  보상비  포함한

다)  개 비(건  는 경

우에는 건 비  포함한다)  한다.

1.~4. (생  략)

 38  ( 원가 매각)  42  

규 에 하여 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~4. ( 행과 같 )



 39  (수 계약  매각할 수 는 

경우) ①  38 1항 23 에 한 

수 계약에 하는 것  가피한 경우

 내용  는 다  각  같다.

1. 1981  4월30   지

단체 가 아닌 건  규 에 

하여 공 가  필한 건 (특 건

리에 한특별  규 에 

하여 공 가  필한 건  포함한

다.)  는 단  규  지(특별

시  역시 동지역에 는 300 곱

미  하,시  동지역에 는 500 곱

미  하, 역시·시·  · 지역

에 는 1,000 곱미  하  지)  

그 건 에게 매각할 

2.～3. (생  략)

 39  (수 계약  매각할 수  는 

경우)①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

< 삭   >

2.～3. ( 과 같 )
4. 단  지   특별시· 역시  시

지역에 는 1.000 곱미  하, 타지역에

는 2,000 곱미  하  1981  4월30

 지 단체   건

 는 지(특 건 리에 한특별

 규 에 하여 공 가  필한 건

 는 지 포함)  경우에는 동 건 닥

 2 내 지(건 닥  2

가 1  규 지 에 미달하는 

경우에는 동 규  내  지 포

함)  동 건  에게 매각할 . 다만 

다수  지 단체   건  

집하여  지  지 단체가 

용할 가 가 없는 경우에는 단   

본  1,000 곱미  또는 2,000 곱미  

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 에 한하여 

 매각 내에  할매각할 수 다.

4.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다만 단독주택  경우 200㎡  한

도  한다)  동 건  에게 매각할 . 

다만 다수  지 단체   건  

집하여  지  지 단체가 

용할 가 가 없는 경우에는 단   본

 1,000 곱미  또는 2,000 곱미  과

하는 경우에는 집단  에 한하여  매

각 내에  할매각할 수 , 매각시 

여지가 건  49 1항  규 에 

한  할 에 미달하는 경우  매

수   연  지 가 없는 경우 

여지 지 매각할 수 다.



 5. 지 단체  당해 지 단체 

  공동  한 

단  지  지 단체가 

한 지   1  규

에 해당하는 지  공 지

에게 매각하는 경우, 다만, 지

단체   공 지  

50% 상 어야 한다.

5.------------------------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지 단체가 하

는 지   지역에 는 

1,000 곱미 하, 동지역에 는 

500 곱미  하  규 에 해당하

는 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.

 43 ( 수림  )   47  규

에 한 수림  에 하여는 

산림 상  수림에 한 규  

용할 수 다．

 < 삭   >

 63 ( 닉재산 신고에 한 보상  지

) ①  84 2항에 한 닉재산

등  별 그 보상 과 고액  다

과 같  하 ,  보상  1,000만

원  과 할 수 없다.

1. 다  각목  재산  신고한 에 

하여는 필지별  200만원  한도

 하여 재산가액  100  10상

당액  한다.

가.～나. (생  략)

2. 1  경우  한 타재산  

신고한 에 하여는 필지별  100

만원  한도  하여 재산가액  

100  5상당액  한다.

63 ( 닉재산 신고에 한 보상  지

)①---------------------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,  ,000만원  

과 할 수 없다.

1. 다  각목  재산  신고한 에 

하여는 필지별  600만원  한도

 하여 재산가액  100  10상당

액  한다.

가.～나. ( 행과 같 )

2. 1  경우  한 타재산  

신고한 에 하여는 필지별  300

만원  한도  하여 재산가액  

100  5상당액  한다.



계  췌

공공  지 에  신도시 건   지원에 한 특별

46  ( ·공 재산  료 감  등) ① 가  지 단체는 「

재산 」·「공 재산  리 」 그  다   규 에 

하고 신도시개 사업 등에 필 한 경사업시행 , 공공  그 에 

통  하는 공공 에게 ·공 재산  료  통  

하는 에 라 감 할 수 다.

②사업시행   공공  가 또는 지 단체  신도시

개 지  안  ·공 지에 한 사용·수  허가 또는 (貸付)

  경우에는 「 재산 」  「공 재산  리 」에 

하고 사용·수  허가 또는   ·공 지  매  또는 원상

복하거나 한 시  하는 것  건  ·공 지에 시

 할 수 다

건

第49條 (垈地  分割制限<개  1999.2.8>) ①建築物  는 垈地는 大統領

令  하는 안에  당해 地方自治團體  條例가 하는 에 미

달 게 分割할 수 없다.<개  1999.2.8>

공 재산  리  시행

⑥공 재산  지  공 과 지하  사실상  사용하는 경우 

해당 공간에 한 료는 당해 지  가격에 당해 공간  사용함  

하여 지  용  해 는 도에  한 비 ( 하  항에  

" 체 용 해 " 라 한다)  곱하여 산 한 액  평가하고, 지  

지하 또는 지상공간  한 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한 

료는 1항에 라 산  료에 체 용 해  곱하여 산

한 액  평가한다. <신  2006.12.30>


